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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소방서, 주유소에서 흡연 시 ‘과태료 500만원’ 
이용객들 각별한 주의 필요

창 1대

△ 사진 설명_(용인소방서 제공)



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

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용인소방서(서장 안기승)는 ‘위험물안전관리법’이 지난 1월 30일 개정되어 오는 

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

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·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

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시 

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형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

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.

주요 내용은 ▲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의무화 ▲금연구역 

표지 설치 의무화 ▲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마련 ▲흡연

금지 위반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.

안기승 서장은 “이번 법령 개정은 화재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흠연행위 금지에 

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”며 

“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계인과 이용자가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고 지켜질 수 

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


